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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법」

[법률 제2755-Ⅵ호, 2010년 12월 10일, 공포]

□ 개 요

우크라이나「세법」은 세금 및 징수금의 부과에 관하여 발생하

는 관계를 규정하고, 우크라이나에서 부과되는 세금 및 징수금

의 목록, 관리 절차,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, 세무관련기관의 권

한과 의무, 세법 위반시의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 이

법은 우크라이나 「관세법」 및 기타 관련법에 수립된 수출입관

세의 과세를 제외한, 우크라이나 관세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재화

또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. 총19편으로 구성

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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